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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5. 3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성북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어린이”라는 용어를 “아동”으로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

까지로 함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Ⅱ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대상이 어린이로 되어 있음



Ⅲ 주요 개정 내용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

❍ 조례 제2조 2호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 ⇒ “18세 미만의 사람”

❍ 조례 제1조 ∼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내용 중 “어린이”와

“어린이 친화도시” ⇒ “아동”, “아동친화도시”로 변경

Ⅳ 향후일정

 입법예고 : 2015. 3. 19 ~ 4.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5. 4. 13

 구의회 상정 : 2015. 4. 23 ~ 5. 2(제234회 임시회)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